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[별표 4의3] <개정 2021. 3. 9.>

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(제7조의3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
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

나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

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

다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

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

2. 폐농약(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
3. 폐의약품(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
4.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

5.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

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(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

제외한다)

6.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(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

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및 천연방사성제품폐

기물 소각재(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

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)

7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

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

